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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 장 총칙   1

제 조 목적1 ( )

제 조 법인격2 ( )

제 조 사무소3 ( )

제 조 자본금4 ( )

제 조 정관5 ( )



제 조 설립등기6 ( )

제 장    2 임원 및 직원

제 조 임원7 ( )

제 조 이사장8 ( )



제 조 이사9 ( )

제 조 감사10 ( )

제 조 임원추천위원회11 ( )



제 조 임원의 임기12 ( )

제 조 직원의 임면13 ( )

제 조 임직원의 겸직금지14 ( )

제 조 비밀누설 금지 등15 ( )

제 장 이사회   3

제 조 이사회16 ( )



제 조 임원의 대표권 제한17 ( )

제 조 이사회의 참여제한18 ( )



제 장 사업   4

제 조 사업19 ( )

제 조 대행사업의 수행20 ( )

제 장 재무회계   5

제 조 사업연도21 ( )



제 조 회계처리의 원칙22 ( )

제 조 사업계획 및 예산23 ( )

제 조 결산24 ( )

제 장 감독   6



제 조 감독25 ( )

제 조 보고 및 검사 등26 ( )

제 장 보칙   7

제 조 권한의 위탁27 ( )

제 조 공무원의 파견28 ( )

제 조 파견공무원의 인사평정관리29 ( )



제 조 공인의 비치30 ( )

제 조 시행규칙31 ( )

부칙

제 조 시행일1 ( )

제 조 설립시의 출자액2 ( )

제 조 정관 및 제규정3 ( )

제 조 공단설립 경비4 ( )

제 조 공단의 최초 사업연도5 ( )

제 조 최초로 구성되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설치6 ( )



관계법령 발췌

지방공기업법

제 조 설립49 ( )  지방자치단체는 제 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2①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공사 이하 공사 라 한다 를 설립할 수 있다 이 ( " " ) . 

경우 공사를 설립하기 전에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및 특, , , 

별자치도지사 이하 시 도지사 라 한다 는 행정안전부장관과 시장 군수( " " ) , ㆍ ㆍ ㆍ

구청장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은 관할 특별시장 광역시장 및 도지사와 ( ) ㆍ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 2013. 6. 4., 2014. 11. 19., 2017. 7. 26.>

② 지방자치단체는 공사를 설립하는 경우 그 설립 업무 및 운영에 관한 기본 , 

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공사를 설립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

복리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사업성 등 지방공기업으로서의 타당성을 미리,  

검토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  < 2013. 6. 4.>

④ 제 항에 따른 타당성 검토는 전문 인력 및 조사 연구 능력 등 대통령령으로3 ㆍ  

정하는 요건을 갖춘 전문기관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 고시하는 기관ㆍ

에 의뢰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  < 2015. 12. 29., 2017. 7. 26.>

제 조 설립 운영76 ( )ㆍ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 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2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공단 이하 공단 이라 한다 을 설립할 수 있다( " " ) .

② 공단의 설립 운영에 관하여는 제 조부터 제 조까지 제 조제 항 제 조제49 52 , 53 1 , 56ㆍ

항 및 제 항 제 조 제 조 제 조의 제 조부터 제 조까지 제 조의 부1 3 , 57 , 58 , 58 2, 59 63 , 63 2

터 제 조의 까지 제 조 제 조의 제 조 제 조의 제 조 제 조의63 8 , 64 , 64 2, 65 , 65 2, 66 , 66 2, 

제 조 제 조 제 조 제 조의 부터 제 조의 까지 제 조 및 제 조 제68 , 69 , 71 , 71 2 71 4 , 72 73 , 75

조의 부터 제 조의 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사 는 공단 으로 사장2 75 4 . " " " " , " "

은 이사장 으로 사채 는 공단채 로 본다 개정 " " , " " " " .  < 2015. 12. 15., 2019. 12. 3.>



붙임

비용추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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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작성자 평창군 행정과장   최 찬 섭

연락처



연도별 비용추계표 < >

단위 백만원( : )

구  분
차년도1

년(2021 )

차년도2

년 (2022 )

차년도3

년 (2023 )

차년도4

년 (2024 )

차년도5

년 (2025 )
계

세     입 1,265 1,281 1,733 1,749 1,765 7,793

돌문화체험관 197 198 198 199 199 991

평창자연휴양림 112 116 121 126 131 606

계방산오토캠핑장 120 121 122 124 125 612

대관령휴게소 577 584 590 596 603 2,950

공설묘원 259 262 265 267 270 1,323

수학아카데미아 - - 437 437 437 1,311

세     출 1,817 1,872 2,338 2,408 2,481 10,916

인건비 1,118 1,163 1,425 1,482 1,543 6,731

운영비 699 709 913 926 938 4,185

재원 조달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1,817 1,872 2,338 2,408 2,481 10,916

지방세 1,817 1,872 2,338 2,408 2,481 10,916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민간자본

해외자본

기타

채무부담 민자 등( , )


